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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과 소송대리 

 

A는 B에게 받을 돈이 1천만 원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C는 D에게 소가 1천만 원의 부

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A와 C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가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소송행위를 하고 싶어하는데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소송은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여 변론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송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소송의 당사자로서 유

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후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정대리인 외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

87조).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

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

는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

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민사

소송규칙 제15조). 

 

하지만 이와 같이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1심에서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을 대리하여 소송행

위를 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할 경우,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관할하게 되는바(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민사소

송법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

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액

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하지만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르면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

1심의 민사사건으로 하기 때문에, 민사사건이 아닌 행정사건, 부동산 자체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 

 DKL 전문송무 

2023년 12월 11일(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C%9B%90%EC%A1%B0%EC%A7%81%EB%B2%95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C%95%A1%EC%82%AC%EA%B1%B4%EC%8B%AC%ED%8C%90%EB%B2%95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C%95%A1%EC%82%AC%EA%B1%B4%EC%8B%AC%ED%8C%90%EB%B2%95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C%95%A1%EC%82%AC%EA%B1%B4%EC%8B%AC%ED%8C%90%EA%B7%9C%EC%B9%99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17층 1704호 (역삼동, 메리츠타워) 

T. 02.6952.2615 I F. 02.6918.0832 I dkl.partners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민사 본안 청구가 아닌 소송은 비록 소송

가액이 3천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소액사건심판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A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배우자나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를 대리인으

로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C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므로 소가가 3

천만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변호사 외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으며, 

A의 경우에도 항소심의 경우에는 합의부의 관할이 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끝. 


